
업무내용 등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이 계열그룹 내에서 소
속 회사만 여러 차례 변경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
투어진 사례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퇴직 직전의 소속
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소속 계열사들에서 있었던 사정
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

(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1다210829 판결)

이 사건은 채권추심원들이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○○캐피탈에서 ○○○신용정보로, ○○○신용정보에서 다시 ○○캐피탈로, ○○캐

피탈에서 피고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근무하다가 최종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으로, 원고들이 가장 최근에 퇴사한 피고에

서 근무한 기간은 물론, 피고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같은 그룹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

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피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.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 차례의 형식적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

고 업무수행의 장소, 업무 방법과 내용, 전산시스템, 팀원 구성원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. 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‘최종 재

직한 회사인 피고에 근무한 기간’에 발생한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‘피고 및 피고 계열회사들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’를 고려하

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.

원심은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4. 2. 경 이후 피고와의 관계만이 판단 대상임을 전제한 다음, 원고

들이 ‘피고’와 사이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,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. 

그러나 대법원은, 원고들의 피고 및 그 이전 소속 계열사들에서의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계열사들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

휘감독이 있었는지를 함께 심리,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, 이 사건에서는 피고 및 계열사들이 채권추심원의 팀별 조직과 평가 체계를

통해 채권추심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,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·환송하였습

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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